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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2월 (제25차)

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
【감사담당관 인권센터】

 회의개요

일    시 : 2015. 2. 25.(수) 15:00~18:00

장    소 : 성북배움터(구청 3층)

참 석 자 : 13명(김덕진, 김은영, 김한민, 목소영, 박현숙, 배미영, 배정학,

윤성봉, 윤정섭, 윤지영, 이윤하, 김홍미리, 이경환)

주요안건

- 조례․규칙 제․개정안 4건 인권영향평가 심의

- 제25차 인권위원회 회의결과 

- 2015년 3월 업무추진사항 보고

- 특별위원회 구성(안)

-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계약해지 관련 질의 및 답변 자료

 회의결과

심의 및 결정사항

- 조례․규칙 제․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

·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

조례 : 권고결정

․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: 의견서 전달

·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: 원안동의

․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: 권고결정

 결정사항 – 권고결정

    - 인권위원회 권고 제21호 : ‘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

지원에 관한 조례’ 제5조 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’ → ‘특정 

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’로 수정할 것   



     - 인권위원회 권고 제22호 : 성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

제12조1항 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’ → ‘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

넘어서는 아니된다’로 수정할 것

결정사항 – 의견서 전달

-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

· 제42조 비밀유지, 제17조 사건처리기한, 위원회 직권조사에 관한 절차

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기로 함(윤지영 위원)

-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

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서 작성 제출하기로 함(배정학 위원)

논의사항 

- 성북구청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계약해지에 관련 질의 및 

답변자료 

· 방문 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 해지, 성북구 비정규직 실태

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(윤지영, 김홍미리,

목소영, 배정학, 윤성봉 위원, 간사 : 윤성봉 위원)

붙 임 : 1. 제26차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1부.

2. 제26차 인권위원회 회의록 1부.

3. 권고 결정문(제21호)-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4. 권고 결정문(제22호)-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1부

5. 의견 표명(5호)-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1부. 끝.


